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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up the integrated dementia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in Korea. In September 2017,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declare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and organized
the national dementia R&D committee in order to get over dementia. In 1995, WHO and the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ADI) institutionalized September 21st as the World’s Alzheimer’s Day, and WHO adopted
the worldwide action plan to cope with the seriousness of dementia in May 2017. Regarding dementia services 
in Korea, long-term care service has been extended since 2014. Following the dementia policy in advanced
countries, the region-oriented and dwelling-based integrated care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provide
desirable dementia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ways to build up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delivery system which can be used asa model for integrating long-term senior care system and senior care
services into a region-oriented service within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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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는 2017년 9월 18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발족하고 치매문제를 극복을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 수립과 국가책임에 의한 치매관리의 

근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MOHW, 2017).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을 맞이하면서 발표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문제의 해결을 가정이 아닌 국가의 

돌봄 정책으로 시행함에 따라 치매 당사자와 가족의 부

담을 경감시켜주고 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이 핵

심이고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의 10개년 치매연구개

발 계획은 치매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나타난다.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는 2017년 신규 치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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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1천만 명으로 예측하면서 전세계적인 치매 위기를 

천명하였고, 2018년에는 1조 달러 규모의 질병이 될 것

임을 경고한 상황이다. 1995년에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

회(ADI,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는 알츠

하이머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로 지정하였고 국제알츠

하이머병협회는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강 수

칙을 발표하였다1). 따라서 매년 9월 21일에 세계 각국

의 협회들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인식개선 행사를 열

고, WHO는 치매의 심각성에 대해 2017년 5월 전세계 

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on the public health 

response to dementia 2017-2025)을 채택하였다. 한

편 ADI는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에 해당하는 치매 환

자가 2050년까지 1억 3,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치매환자는 3초에 1명씩 발생

하나 대부분의 환자는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4일 제정

하고 2012년 2월 5일 ‘치매관리법’을 시행하여 현재 

시⋅군⋅구의 250여개의 보건소 관할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상담과 검진 등의 서비스에 노력중임에도 국

민의 인지도는 미흡한 편이다. 또한 치매관리법상 매년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념식과 치매극복 박람회, 건강 강

좌 등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는 2016년 말 현재 69만 명으

로 추산되고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치매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

는 로드 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제의 천명은 매우 시의적인 사안이다.

그동안 치매에 관한 연구의 경향은 다양한 영역에서 

목적에 따라 수행되어 왔으나, 2017년부터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치매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치매의 조기

진단, 원인규명과 치료제 개발에 국가적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는 보건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으로 지

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서 시행해 왔다

(Jeong, 2005; Seonwoo, et. al., 2015; Hwang & 

Lee, 2017).

특히 치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2017. 8월 18일 중증

치매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90% 책임지는 내용을 발

표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2)하였고, 

치매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 이후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구

분되고 2014년 7월부터 경증 치매에 대한 요양서비스

가 시작되었으며 2016년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

양보호사 등의 팀 구성에 의한 통합재가서비스를 추진

하고 있어 수요자와 지역 중심의 돌봄서비스와 보건의

료서비스의 통합적 개입이 촉구되어 왔다(Yu, et. al., 

2016; Hwang & Lee, 2017). 또한 치매에 대한 사회서

비스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가사지원, 주간보호, 치매가

족휴가지원 등의 재가서비스 지원으로 바우처 방식으

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치매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의료서비

스(의료법), 요양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

지법), 치매관리서비스(치매관리법), 보건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

서비스이용권법)를 망라하는 통합적 대응 영역이므로, 

독일, 일본 등 선진 고령화 국가에서 나타나는 지역 사

회와 재가 중심 케어서비스 모델과 같이 치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할 정립과 연계 체계 구축

(Kim, 2013; Seonwoo, et. al., 2015)으로 치매서비스

의 분절화를 방지해야 한다. 

1) ADI(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는 세계 전역의 70여 개 알츠하이머협회를 대표하는 국제연합 기구로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강 수칙 다섯 가지 수칙으로 1. 심장을 돌보자(Look after your heart) 2. 몸을 움직이자(Be physically active) 3. 건강한 습관을 

갖자(Follow a healthy diet) 4. 머리를 쓰자(Challenge your brain) 5. 사회활동을 즐기자(Enjoy social activity)를 제시함. 

2) 치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부는 중증 치매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병원급 치매환자의 의료비를 9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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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노인성 질병자에 대한 케어매니지먼트 및 케

어매니저 활동 과정을 제시(WHO, 2003; Kim, 2013)

하고, OECD는 지역사회에서의 주거기반 케어매니지

먼트(care management) 수행과 통합적인 케어시스템

을 강조(Kim, 2006)하여 치매 관리는 주거 기반으로 

개인 단위에서 그룹 단위로 확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

세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정은 지

방정부 및 읍⋅면⋅동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는 2017년 3월 21일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호의 신설로 법제화 된 이후 

평생사회안전망을 보장3) 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와 서

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사

회복지전달체계의 제반 원칙을 수행하는 공공재적 기

재(Hwang, 201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중심

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도에서 현행 노인장기요양서비

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파악하고, 치매위기 극복

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최근 사례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치매예방과 

사후관리를 관장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Ⅱ.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과 치매관리제도

1.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법적 근거는 치매

관리법으로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되고 2012년 2월 5

일에 시행되었으며, 치매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치매관

리법제1조에 의거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정부가 2017년 대선 기간 중 내

건 공약으로 그 핵심은 치매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을 국가적 돌봄정책으로 발표함으로써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지원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확

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와 요양보

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책임을 천명하였다. 치

매관리법상 제3조에 명시한 치매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

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치매환자를 돌보

는 가족의 부담 완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시행”해야 한다. 또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치매환자 의료비 지

원,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지

원을 해야 한다. 또한 2017년 9월 19일 성년후견제 이

용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제12조의3)로 치매환자가 자

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치매관리위원

회에서는 치매관리종합계획4)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

가치매관리제도의 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 연도

별 시행계획, 치매관리사업의 예산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치매검진사업, 치매등록통계, 역

학조사5),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 및 치매상담전

화센터를 설치하고, 시⋅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를 설

치⋅운영, 시⋅군⋅구는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3)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로 정의함.

4) 종합계획의 내용은,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임.

5) 치매관리법 제1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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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Prediction of
Dementia with Wearable 

Devices

Validation
of Cure for Dementia

Implementation of
New Dementia

Assessment Platform

Development of Life-Care 
Robot 

for Cognitive 
Rehabilitation Training

Establishment of dementia 
monitoring system, with 90% 
accuracy based on wearable 

devices
 

Development of two drug 
candidates, applicable to 

operations

Discovery of additional
 five dementia target protein 

types

Development of robotics 
& related technologies capable 

of cognitive rehabilitation 
training with functions such as 

conversation and physical 
exercise.

Establishment of early 
prediction and automatic 
classification system for 

dementia based on big data

Derivation of internationally 
approved candidate cures 
through preoperational 

testing, 
according to the Good 

Laboratory Practice(G.L.P)

Production of three animal 
models of dementia Development of 24-hour 

monitoring system of 
dementia patients and nursing 

assistance 
system.

Shortening over 50% of the time 
from first symptom until 

diagnosis in comparison to the 
current duration.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for dementia cure 
assessment.

※ Source: Convergence Research Center for Diagnosis, Treatment and Care System of Dementia(2017).

Table 1. Easy & early prediction with low cost establishment of care system focused on family and local society network security of medicinal
prevention and treatment technology

2. 국가치매연구개발 

“치매”의 정의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란 퇴행

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

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

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정의하고, “치매환자”는 “치매

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

다. 치매연구사업에는 치매관리법제10조에 따라 치매

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보건복지부는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과 국제협력에 노력하고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보건복지 관련 단체에서 치매

연구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부

담 경감 및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2017

년 9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치매 연구개발 중장기 계

획’에 따른 국가적 연구개발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6)는 치매의 예방과 진단, 치

료와 돌봄 방안을 연구하고, 10개년 치매연구개발 계획

에는 인공 지능형 돌봄기술 개발과 치매 발병률을 줄이

기 위한 치매 조기 진단과 원인규명, 치매 치료제 연구 

개발 등을 다루게 된다. 가적 치매문제 해결을 위한 융

복합 연구기반인 치매 DTC 융합연구단(Convergence 

Research Center for Diagnosis, Treatment and Care 

System of Dementia)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

연구원, 기업체와 대학 등의 협력기구로 주요 목표는 

치매조기 예측과 치매치료제, 평가 플랫폼과 라이프케

어 로봇 개발 등 혁신적 치매 대책을 개발로 <Table 1>

과 같이 제시된다. 또한 치매 극복의 4가지 핵심 현안으

로 치매 예방, 치료기술 연구에 의한 조기진단, 치매 치

료제, 평가플랫폼 및 환자케어 로봇 개발 등을 제시하

여 그 세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이러한 의과학 관점의 연구개발에 기반한 치매 극복 

전략은 선진국의 의료모델에 의한 치매 대응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지역중심의 통합적 케어서비스를 

6)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는 ‘원인규명 및 예방분과’, ‘혁신형 진단분과’, ‘맞춤형 치료분과’, ‘체감형 돌봄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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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diagnosis
of Dementia

Cure for 
Dementia

Assessment 
Platform

Patient Care

Expensive dementia diagnosis 
→ Not accessible for seniors 

with low income

Diagnosis through radioactive 
isotope injection → Resistance 

to diagnosis

Absence of fundamental cure 
→ Only mitigatory drugs for 

symptoms

Development of a new cure for 
dementia is needed.

Suggestions needed for other 
targets of a cure based on 

etiology

New assessment platform for 
medicinal effects needed on 

treatment targets

Lack of professional caregivers 
→ Difficulty in all-day care

Insufficiency in cognitive 
rehabilitation training

※ Source: Convergence Research Center for Diagnosis, Treatment and Care System of Dementia(2017).

Table 2. Four key matters

확대하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치매 국가책임제 하에

서는 국가적 연구와 의료기술 역량 확대뿐만 아니라 치

매 당사자 및 가족의 욕구에 따른 주거 기반 맞춤형 돌

봄서비스 체계인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요양기

관, 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 노인복지관 등 등 지역 중

심 메커니즘을 보유한 치매 돌봄체계에서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정보전달 및 맞춤형 서비스에 관여하는 

최초의 창구 기능 확립과 지역 중심의 선진국형 통합적 

케어(Kim, 2006) 서비스 제공 체계가 고안될 필요성이 

있다.

3. 우리나라의 치매관리 체계

1) 치매지원센터의 서비스

“치매관리”의 의미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

다. 치매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하였다. 둘째, 보건복지

부는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

구사업을 시행하고,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하

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

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치매등록

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치료 및 진

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료법상의 종합병원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치매상

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등에 드는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2007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된 “치매지원

센터”의 주요 사업은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예방 등록관리사업,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치매 지역자원 강화사업이다. 2014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본인과 가족의 

온라인 치매검사 및 치매조기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치매지원센터는 최근 국가 기준에 맞춰 ‘치매 안심센터’
로 전환하여 치매환자 집중사례관리, 치매 환자 쉼터와 

가족카페, 치매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등 전문 치매 

서비스사업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2) 치매 의료서비스 

보건복지부는 1996년부터 치매전문병원 신설을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병원과 요양시

설을 신설하고 전국을 12개권으로 구분하여 확대하도

록 하였다. 일반병원에서 돌보기 곤란한 치매 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요양병원은 

2014년 기준으로 77개소에 1만3043개의 병상이 있고 

치매환자의 입원은 2015년 기준으로 64.5%에 이르며, 

치매환자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공립요양병원은 부족

하고7) 최근의 요양병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

7) 치매전문병동은 2015년 말 기준 공립요양병원 77개소 중 26개소(33.8%)에만 설치되어 있고 공립요양병원 전체 병상수 1만3,0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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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증시스템에 따라 진료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양의

와 한의, 재활서비스와 복지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따라

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환자는 요양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재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병행해서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치매에 대한 의료서비스

는 혈관성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 알콜성 치매에 대

한 다양한 정신과적 약물이 사용된다. 혈관성 치매환자

의 증상은 정확한 병력을 진단해야 하며 중풍환자의 인

지기능 감소가 많고,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기억력과 여러 인지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알콜성 치매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손상에 의한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으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

는 비급여 축소를 통한 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는 입장 차이를 보이는데, 의료서비스

와 건강보험을 통해 치매 당사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

어주는 치매관리 정책에 대해 한의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서 이용 환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는 반

면 의료계는 한의학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8). 

3) 치매 요양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2008년 7월 1일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

인복지법에 의거 노인성 질병의 중증환자는 요양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지방자치단체 내 치매

지원센터, 데이케이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11년에 치매 

등급판정 도구를 개선하여 주⋅야간 보호서비스 내 치

매 인지개선프로그램을 보급하고, 2012년에는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주⋅야간 보호서비스에서 치매환

자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였으며, 전반적인 치

매 요양서비스는 2014년 7월부터 3등급을 3, 4등급으

로 완화하고 5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의 치매노인 대한 

서비스로 시행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는 바우처 제도로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체계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식사 및 세면, 가사정리 등), 말

벗, 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

며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

한 노인요양서비스 체계는 치매와 중풍 등의 전반적인 

노인성 질병에 대한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와 재가돌

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 치매 

전반에 대한 예방적 요양서비스와 사후서비스 체계로 

볼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노인장

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이고, 서비스 제공 인력은 요양보호사로 서비

스 내용은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가족휴가

지원서비스, 단가가사서비스 둥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

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방문서비스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

설,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주간보호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

호서비스기관에서 수행한다(MOHW, 2017). 

치매와 관련하여 요양서비스는 지역에서 치매 당사

자와 가족의 포괄적 욕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통합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

에게 지역 중심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는 지방

자치단체에 있고 요양서비스 공급은 보건복지부와 건

강보험공단의 책임이므로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Hwang & Lee, 2017). 따라서 노인장

기요양보험에서의 치매 관리는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

치단체의 다양한 요양서비스가 분절되어 제공되지 않

도록 하는 국가 책임과 공공성 및 국민의 권리의식 확보

가 관건이다. 

중 치매전문병상은 1,691개에 불과한 실정임.

8)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 의사회는 2017년 1월 9일 성명을 발표하여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한의학을 배제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의학 영역인 약물·인지치료가 치매 진단의 핵심 영역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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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ECD국가의 치매위기 대응 사례 

초고령 사회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통합으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가 연결된 돌봄체계

를 구축으로 요양서비스를 추진중이고, 통합적 케어로 

불리는 노인 돌봄서비스는 노인의 복합적 욕구 사정에 

따라 케어 플랜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조정하고 제공하

는 통합적인 행정 체계가 필요하므로 거주지 중심의 보

건의료, 복지서비스 연계와 케이스⋅케어매니지먼트 

수행을 핵심 요소(Kim, et. al., 2013)로 본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장기 치료에 따르는 의료보장 확

대의 부담에서 치매 당사자 보호와 치매로 인한 가족해

체 예방,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국가의 치매

관리 방안으로서 일본, 독일, 네덜란드의 지역 공동체 

중심 치매위기 대응 사례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국가책

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치매 인식개선 운동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14% 이상), 2007년에 초

고령사회(고령화율 21%)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초고령 국가로 일본 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의 고

령화율(총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6.7%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2012년에 65세 이

상의 치매환자가 462만 명에서 2025년에는 730만 명

으로 노인 5명 중 1명을 치매환자로 예측한다.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9)는 치매당사자와 가족의 

지역 기반 생활 유지 시스템을 지원함이 핵심이다. 개

호보험제도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 설치하고 지역사

회 자원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

(Shin, 2016)함에 있어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 의거 지

원하는 서비스를 주거지원과 생활지원, 간호, 의료, 복

지, 재활, 개호, 예방의 연계 체계로 지역 단위에서 치

매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한다. 2012년 개호보험 개정시 

정기순회⋅수시대응형서비스, 복합형서비스를 마련하

였고, 현재 간호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서비스로 통

칭하였다. 따라서 중증 치매환자와 개호서비스 대상자

에 대한 24시간 재가서비스 제공 체계로 의료와 개호서

비스를 방문하여 제공하므로 치매 당사자에 대한 복합

적인 재가방문서비스가 체계화 되었다(Hwang & Lee, 

2017).

또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

본에서는 정신과적 증상인 치매를 노화의 현상으로 인

식하게 하는 “인지증”으로 명명하고 있다. 스가와라씨

의 단체 활동에 의한 인지증 환자 서포터즈 운동은 

2004년 이후 인식개선 캠페인과 서포터즈 활동을 통하

여 인지증 환자를 위한 ‘지역보호정책 네트워크’ 활동이 

일어났다. 서포터스 프로그램10)은 성인부터 청년, 학

생에 이르기까지 참여자가 약 170만 명에 이른다. 이러

한 서포터스 프로그램은 2012년에 WHO에서 ‘치매 편

견 없애기’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로 뽑히고, 가족기능 

해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 전체가 서포터스화 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치매환자의 정

신과 병원 입원의 장기화 문제는 조기 퇴원과 재가 보건

복지서비스의 질 강화가 특징적이다. 

한편 지역 기반 서비스로 대응하기 힘든 치매 증상은 

적절한 요양시설이나 가족의 케어 능력이 없는 경우 정

신과 병원 입원을 장기화시키고 있어 중증 치매 환자의 

고령화와 입원의 장기화가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치매환자나 치매 

관련 실종자가 2015년 전체 실종자(8만2천35명) 중 약 

14.9％인 1만2천208명을 차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베이

비붐 세대(1947년부터 1949년에 탄생한 ‘단카이 세대’)
가 75살이 넘는 시기를 국가적 위기로 보고 이에 대응

하려는 위한 국가, 사회, 시민의 공동체적 노력이 확산

 9)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베이비부머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대비하여 7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및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개호서비스 및 비용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구축됨. 

10) 인지증에 대한 서포터스 활동은 전국 100여개 기관에서 90분간 교육을 받으면 주황 팔찌를 받게 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하며, 관공서나 쇼핑센터, 은행 등에서 주황 팔찌를 착용하고 대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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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또한 정신과 병원 치료의 단기화를 위하여 

치매환자들의 공동주거 공간 조성 및 생활의 질을 높이

는 긴급 프로젝트로 조기 진단, 의료서비스, 개호서비

스 지원과 치매(인지증) 당사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등

의 생활교육11) 실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2. 독일의 통합적 케어와 재가복지서비스

독일에서는 2009년 수발보험에 사례관리를 도입하

여 수발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

행하고 있는데, 개인 단위의 수발계획과 사례관리를 담

당하여 모든 국민에게 수발보험, 사회부조, 의료보험 

등 서비스를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급여에서는 가

족의 수발이 우선적이며 현금 급여 지급률이 높다. 

2013년에 독일의 치매환자는 140만 명으로 집계되

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약 세 배가 증가해 300만 명이 

넘고 매년 4만 명이 증가하고 매일 100명 이상 치매진

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독일의 노인장기요양제

도는 질병치료보다는 장기적인 관리로서 건강보험과 

대별되며12) 시설이용자는 보통 장기요양기관, 양로원 

등을 이용하고 약 250만 명이 요양시설과 간병을 필요

로 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3D업종화 되는 

사태에서 통합적 케어에 노력하고 있다(http://www.e

knews.net/xe/German/428298, 2013. 12. 9).

독일에서는 공적 장기요양보험과 사적 장기요양보

험의 선택이 가능하며, 주요 제도의 변화는 2008년 

장기요양지속발전법, 2012년에 새장기요양이행법, 2

015년에 제1차 요양강화법, 2017년에 제2차 요양강

화법 등 제도 개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왔

다. 2015년 연방정부의 수발보험개혁으로 2017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미 2015년 1월부터 

개혁이 시행되어 2016년부터 보험비가 2.05%에서 2.

55%로 오르게 되고 기존에 3단계였던 수발보험혜택 

기준이 5단계로 세분화 되고 신체 활동과 사회 활동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게 되었다. 또한 관

료적 행정절차를 줄여 치매 당사자가 최대한 자신이 

사는 집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는 자택 구조 공사를 지

원하는 수발보험 혜택을 조기에 제공하고 가족을 연

금보험에 적용 하여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

다. 독일의 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전문의사가 집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요양등급을 정하여 등급

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되는데, 치매환자를 위한 더 많

은 혜택을 결정하여 신체장애의 혜택 기준과 같은 수

준으로 치매환자들의 돌봄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러

한 과정에서 기존의 1등급자들은 세분화된 등급제로 

인해 기관에서 보호되던 보험지급 액수가 낮아져 이

에 대한 돌봄 대책을 담당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부담

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http://www.eknews.net/

xe/German/428298, 2015. 11. 16). 또한 재가요양

기관은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사지원, 

상담, 일상생활지원, 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를 제공하며, 재가서비스 제공자는 전문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구분되어 간호인력은 전문인력이고 요양보

호사와 돌봄인력은 보조인력이다(Kim, et. al., 201

3; Kim, et. al., 2014).

3. 네덜란드의 치매마을

네덜란드의 치매마을은 새로운 치매관리 사례로 대

두되고 있다. 치매마을13) ‘호그벡(Hogeweyk)’에서는 

152명의 치매환자와 250명의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

자가 살고 슈퍼마켓 직원, 미용사, 공원관리인 등도 치

매 환자와 함께 생활한다. 치매마을은 비영리단체 비비

움(Vivium)에서 운영 중이며 치매 환자들이 자유를 누

리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접근하여 치매환자들 간 교감을 

11)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에 1번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여 ‘치매우려’, ‘인지기능 저하우려’, ‘문제없음’의 

3단계로 분류됨.

12) 독일에서는 노후돌봄에 대한 국가적 대책으로 1995년 건강보험 외에 장기요양보험을 출범하게 됨.

13) 치매마을은 1만5000㎡의 크기로 암스테르담 외곽에 위치하며 치매마을의 모든 시설과 직원은 치매환자를 위하여 조성되고, 23개의 

주택, 커피숍, 슈퍼마켓, 공원, 미용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음. 



Integrated  C ase M an agem ent D elivery  System  for Im plem en ting  the N ation al R espon sibility  System  for D em entia  65

통한 심리 정서적 증상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OECD국가들은 네덜란드의 치매마을 운영 사례와 

같이 치매 관리를 개인 단위에서 그룹 단위로 확장하는 

것이 전 세계 추세다. 독일은 인구 2만 명 단위의 마을

마다 장기요양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고, 영국에서는 

‘알츠하이머 카페’를 설치하여 치매 당사자와 가족, 지

인들의 사회 교류의 장을 조성했다. 프랑스의 치매마을 

조성 사례는 파리 외곽 랑드(Landes)에 ‘다리게디

(Darrigade)’란 치매마을을 조성하고, 스위스는 바이

들리바흐(Wiedlisbach) 지역에서 치매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치매마을에서는 일반 요양시설과 달리 

환자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한다. 환자가 길을 잃거나 

혼란을 느낄 때만 도움을 주며 일반적인 마을과 같이 

치매 환자들은 텃밭을 가꾸고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 

있다. 치매마을 운영 측은 치매환자가 요양기관에 격리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은 뇌 신

경세포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치

매 환자들이 거주한 이후 치매 치료약의 복용이 줄어들

었다고 하며, 치매환자에게 중요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을 지원함으로써 식사, 목욕과 화장실 사용, 은행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매마

을의 인력들은 매시간 모든 치매환자들의 동선을 파악

하고 문에는 자물쇠가 없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게 되어 

있다. 거주자들은 악기를 다루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

며 길을 잃을 경우 이웃들이 안내하고 있다. 보통 치매 

환자 6-7명이 간병인 1-2명과 함께 한집에 살고 있으

며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내부 스타일을 선택하게 한다. 

치매마을에 입주한 치매환자들은 돌봄인력과 함께 산

책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므로 치매 당사자와 가족의 간

병 부담을 줄여준다(Health Chosun, 2017. 12. 9).

Ⅳ. 치매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구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2013년 이후 읍⋅

면⋅동 복지허브화 체계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목

적으로 하는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의 개편은 2013년부터 시범사업

을 거친 이후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읍⋅면⋅동을 복

지허브화 하는 방안이다(MOHW, 2013). 따라서 치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접

근성 강화는 OECD 국가의 치매위기 대응 사례에서와 

같이 치매 당사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 마을 중심의 

복지허브를 중심으로 복지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주민들의 협력으로 인식개선과 관심을 부여하는 공

동체적 운동을 전개하고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할 수 있

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국가적 노력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 전략은 법안 개정과 통합사례관리 체계로 나

타난다. 치매관리제도와 치매사례관리에서는 보건소 

차원에서 간호사와 작업치료사가 치매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동작평가를 실시함으로

써 두뇌활동, 신체활동, 치매예방체조, 산책 등을 수행

하고 치매 당사자에 대한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ADL)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사회적 활동을 유지시켜야 한

다. 또한 요양시설과 돌봄복지기관의 연계가 필요하고 

노인의 돌봄문제에서 치매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과제

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한 요

양서비스, 돌봄서비스, 복지관 등의 일반노인에 대한 

서비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조정하여 치매

사례관리 및 치매에 대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제공이 

가능한 전달체계 조성이다. 

치매에 대한 서비스 시행의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지

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도

이고 민관협력 전달체계는 병원과 의원, 요양시설, 재

가서비스기관을 포함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 

요양서비스가 등급 판정을 받아야 지원되므로 일반 노

인은 지자체 내 가사간병서비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간호, 치매지원센터,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연계

로 치매에 대응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접수 및 연계 창구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진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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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delivery system for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서 읍⋅면⋅동, 통합사례관리팀에서 복지기관 및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통합재가서비스까지 연계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읍⋅면⋅동 중심에서 치매서비

스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전략으로는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중심의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이 대

두된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전달체

계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통합사례관리를 읍⋅
면⋅동 중심에서 컨트롤하는 통합서비스 연계에 의한

다. 이의 장단점으로는 법정 사업인 치매서비스가 

OECD국가의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와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다

는 점이고, 반면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와 연결된 

서비스 제공으로 연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따라서 <Figur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읍⋅면⋅동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의한 치매서비스 및 치매관리법상의 서비스를 사

회보장급여와 연계하고 조정하여 지원하고, 치매서비

스의 공식적 부문과 비공식적 부문(자원봉사단체 등) 

간 연계 체계(Seonwoo, 2015)를 구축해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OECD 국가의 치매위기 대응 사례에서 통합적 케어 

전략은 요양서비스와 서비스전달체계의 통합형 모델인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이다(Kim, 2013). 또한 치매에 대

한 요양서비스는 거주지 중심에서 치매 당사자와 가족

의 포괄적 욕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및 복지서

비스가 통합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에게 지역 

중심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는 지방자치단체

에 있고 요양서비스 공급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

단의 책임으로 통합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Hwang 

& Lee, 2017). 

치매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 및 국민의 권

리 의식 확보를 전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민간 복지기관 및 지역사회 내 서비스가 분절

되지 않는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조성을 위하여 첫째, 

치매 국가책임제하에서 치매문제에 대한 관점의 정립

으로 치매를 질병관리 차원의 대책에서 장애 대책으로 

확대하는 정책 개선이 촉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학

적 용어인 치매(Dementia)로 명명하고 여러 국가에서 

“Dementia”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법적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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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의에서도 치매(Dementia)가 아닌 인지성 장애

(Cognitive disorders)로 사용한다. 또한 UN은 치매인

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를 의료대책의 치료 수준에서 장

애 범주로 확대하여 제2차 UN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치매가 인지성 

장애로 연구(Boo, et. al., 2015)되는 추세이다.

둘째, 치매 국가책임제를 규정하는 법률의 제⋅개정

이 요구된다. 헌법 제10조, 제34조에 의거한 기본적 인

권의 보장 의무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신체장애

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에 관하여 치매에 대한 국가

의 책임을 신설하고, 치매관리법의 개정도 병행 추진하

여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의 통합과 학제 융합에 의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구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셋째, 체계적 관점에 의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에서 

치매관리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수행은 기관 간 사례관

리 정보공유와 민관협력으로 보건복지의료 서비스 접

근을 통합적으로 사정하여 의료기관-요양시설-재가 

체계에 부응하는 서비스 조정과 지속적 서비스 연계가 

핵심이므로, 치매에 대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

합사례관리 전달체계 내 돌봄복지로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OECD 국가의 통합형 케어매니지먼트 방식은 

사례관리의 중계 모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역공동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와 일반 

치매 환자를 모두 포괄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서

비스를 통할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치매 위기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대책은 OECD 

국가의 사례에서와 같이 병원입소와 약물치료에 집중

하는 의료 중심 모델보다는 지역공동체의 통합적 돌봄 

모델의 구상이 적절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병

원-시설-재가의 지역공동체 구도에서 치매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돌봄서비스 전략과 모델을 지역 특

성에 맞게 도출하고 의료, 보건복지서비스의 조정⋅연

계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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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연구

- OECD 국가의 치매위기 대응 사례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관리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전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천명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 

협회(ADI)는 매년 9월 21일을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로 제정하였고, WHO는 2017년 5월 치매의 심각

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치매 서비스는 2014년부터 치매환

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OECD 선진국가의 치매정책 사례에서는 치매의 

진단, 치료, 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 기반의 통합적 케어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 및 노인돌봄서비스

가 지역 중심의 통합서비스로 수행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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